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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지방

자치법」제4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

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과태료 부과기준(별표)을 개정 함.

3. 관련 법률

○「지방자치법」제41조 제5항

4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〔별표〕

과태료 부과기준(제9조제3항 관련)

위   반  행  위  별

출석요구 서류제출 ⁃ 선서 또는 증언거부

불응1회 불응2회이상 일부거부1회 일부거부2회 전체거부1회 전체거부2회이상

100만원이상

300만원미만

300만원이상

500만원이하

50만원이상

100만원미만

100만원이상

200만원미만

200만원이상

350만원미만

350만원이상

500만원이하

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1.10.15] [법률 제10827호, 2011. 7.14, 일부개정]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에 따라 서

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

니한 경우,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

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

수 있다. <개정 2011.7.14>


